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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:회계법인 동일이사 연속감사업무제한 반사례 안내

          

1.귀 법인의 무궁한 발 을 기원합니다.

2.「외감법」제3조제4항에 따라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한 이사〔「공인

회계사법」제26조제1항에 따른 이사(등기부에 등재된 이사)〕에게 회사의 연속하는 6

개 사업연도(주권상장법인은 4개 사업연도)에 한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도록 제

한하고 있습니다.

3.이와 련 최근 증권선물 원회는 회계법인의 이사가 담당이사로 감사

업무를 수행한 후,담당이사로서 연속감사 제한기간이 경과하자 감사업무보조자로 변

경하여 계속 감사업무를 수행한 행 (반 의 경우에도 해당)에 하여 해당 회계법인

과 공인회계사를 조치한 바,귀 법인의 감사업무 수행시 와 같은 반행 가 발생하

지 않도록 소속구성원들에 한 지도ㆍ감독에 만 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「외감법」

제3조(감사인) ① ~ ③ (생 략)

  ④ 회계법  감사  동 한 사(「공 회계사법」제26조제1항에 른 사를 

말한다. 하  조에  같다)에게 회사  연 하는 6개 사업연도(주 상 법  회

사  경우에는 4개 사업연도)에 한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다. 다만, 주 상 법

 회사  경우 연 하는 3개 사업연도에 한 감사업무를 한 사에게는 그 다  

연 하는 3개 사업연도  든 간 동안 해당 회사 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다.

  ⑤ ~ ⑦ (생 략)

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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